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(서면질문)

【건강관리과장 : 조순옥 / 건강관리팀장 : 안은희 / 주무관 : 행정 8급 이기석】

연락처(☏) : 2600-5846

 이충현의원구정질문내용

1. 대형건축물 실외 흡연구역 설치관련
- 임의규정(옥상 등에 설치, 저층입주 근로자, 식당이용객들을 위해

실외흡연구역 설치할 수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아, 대개 공개공지에서
흡연-일반적 상황)

- 대형 건축물 실내, 외 흡연구역 설치 권고필요
- 관련법조항: 국민건강증진법, 시행령, 시행규칙

□답변내용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(건강관리과)

○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충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

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

근거로 흡연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이며 건물 이용자의

특성을 고려하여 실내 외에 흡연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으로 우리부서에서는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하는 대형건축물에

실내 외 흡연부스 설치 협조공문을 보내어 자체적으로 흡연실을 설치

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, 신규로 설치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을

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. 또한 관련

상위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대형건축물의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등 관련 법이

개정되도록 건의하여 같은 사례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